
2016년 1월 1일 기준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『복무규정』제32조(연차휴가),

제36조(특별휴가) 및 『단체협약』제50조(특별휴가)에 의거하여 연차 및 특별휴가를

붙임과 같이 부여하고자 합니다.

붙임1. 2016년 연차·특별휴가 부여 (안)        1부

    2. 2016년 연차·특별휴가 산출 세부명세    1부. 끝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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